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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* 2025년 제5판 130 페이지 13번 문제 정답과 해설

정정 전 : 종전에는 ②지문이 정답이었으나 공탁법 개정(9조의2)으로 ②의 경우도 틀리지 않
아 이제는 정답이없게 되었음. 

정정 후 : ②지문 중 ...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도 회수
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맞으나...착오를 이유로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여전히 틀
리므로 여전히 ②지문이 정답. 

참고 : 해설 부분 중 개정공탁법 9조의 2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.
(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설명 추가 - 이곳 138 페이지 형사변제공탁 회수)
▶ 형사변제공탁 회수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
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한다. 다만, ① 공탁물의 수령인
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
통고한 경우, ② 공탁의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
(기소유예는 제외한다)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(공탁
법 제9조의2). 이때 공탁물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
여야 한다(공탁규칙 제49조의2).

****. 221 페이지 1번 정답과 해설

정정 전 : 정답 ⑤
          해설 : ⑤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
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
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다(대판 2008.11.13, 2007다33842)

정정 후 : 정답 ①
          해설 : ⑤ 공탁선례 변경(공탁선례 202311)으로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가 경합
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, 제248조 제1항의 공탁
(이하 ‘가압류 집행공탁’이라한다)을 함으로써 강제집행(징수)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
터벗어날 수 있다.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 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. 따라
서 ⑤지문 중 집행공타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틀린 지분이고, 이제 ①지문이 옳인 지문이 
되었다,
 


